
        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         2. 2021. 1. 1 ~ 2021. 12. 31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결정 ․ 고시됨에 따라 

외국인근로자 근로수당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니, 귀 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변경된 최저임금이 

적용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다          음

          가. 최저임금 변경

구   분 2020년 2021년 비   고

최저임금 8,590원 8,720원 시급기준

          나. 최저임금 산정방법

           

구   분 일급(8시간) 주40시간(주5일제)

산정방법 8,720원x8시간 8,720원x209시간

금   액 69,760원 1,822,480원

              ※ 209시간(주5일)=〔40시간+8시간(주휴수당)〕x(365일÷7일)÷12달  

          다. 적용대상 :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및 사업장

          라. 유의사항

              o 주40시간 초과근무시 연장근무수당 별도 지급(시급의 1.5배)

               ※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별도 가산 지급 없음

               예) 5인 이상 사업장 8,720원 x 1.5배 x 연장근무시간 = 13,080원

                     5인 미만 사업장 8,720원 x 1배 x 연장근무시간 = 8,720원

              o 연차휴가(5인 미만 사업장 해당없음)

                1년간 80%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간 15일의 유급휴가 발생.  끝.

“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! 중소기업”

수 신 업체대표
(경유)
제 목 2021년 최저임금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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